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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SW사업 법제도 바로알기 카드뉴스

01
분리발주 제도,

어떻게 적용 되나요?

SW 분리발주 제도



SW 사업 발주
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OO SW사업

OO 시스템 개발

시스템 개발에 사용되는 HW·SW

기존 시스템 연계 및 기능개선

도입 할 SW단가를
깎아내리면,

경쟁 우위로 많이
남길 수 있겠는걸?

OO기관

SW사업자 A



이러면 손해인데,
자주 써주실거죠?
할인해서 드릴께요

OO SW사업에
참여하려는데

너희 SW싸게 줄래?
다른 회사 모르게!

주변에 알려지면
안되는데...

SW회사 SW사업자 A

70%할인



수행사는 ‘A사’로
선정합니다.

다비켜! 저희는
기술력과 50%도
안되는 예산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아니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수주하다니...

OO기관

SW사업자 A SW사업자 B SW사업자 C



얼마 후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A사에게 SW를 납품했다는 사실이

공개된 SW회사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A사에게 SW를
덤핑으로 주다니!

이제 당신들
SW는 절대
사용 안하겠어!

SW회사 SW회사 B SW회사 C



결국, SW가 팔리지 않고
경쟁SW에 밀려서

SW회사는 부도를 맞이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싼 값에 기술을
인수할 수 있겠군!

당신 누구?

우리 제품 좀
구매해주세요.

90%할인

SW회사 A SW회사



아니 SW시장이
왜 이리

망가진거지?
SW회사가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해줘야겠어!

정부기관

폐업

SW회사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사항”
제대로 알면
이런 문제가
해결 됩니다!

SW 분리발주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SW 제 값좀
받게 해줬으면
합니다.



01 분리발주 제도

총 사업규모 5억원인 사업(상용SW 도입 포함)은
상용SW만을 별도 분리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거나 GS·CC·NEP·NET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SW 경우 분리발주 대상

* 분리발주 대상 SW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리발주 대상 SW’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참조

OO SW사업
별도 분리
계약

상용SW개발



01 분리발주 제도(적용예외)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일괄하여 발주할 수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분리발주로 인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불가

2  분리발주로 인한 현저한 비용 상승 초래

3  분리발주로 인한 사업의 현저한 지연 및 비효율적인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분리발주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발주
제외사유서"를 작성하여 입찰서류(제안요청서 등)에 명시 또는 첨부

기존 시스템
통합불가

현저한
비용상승

사업지연
비효율

일괄
발주
OK



03 SW 품질성능 평가시험

경쟁입찰을 통한 분리발주 대상 SW 구매 시
SW 품질 성능 평가시험(BMT)이 의무화되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 SW제품 구매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소규모사업으로 시험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장은
지정시험기관의장과 협의하여 BMT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음

세부 내용은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참조

기술성
평가
반영

SW
구매 시

SW품질평가
시험

평가기관



우리가 힘들게 개발한
SW를 제 값을 받으니

너무 좋아요!
더 좋은 SW개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공공 SW사업 법제도 준수”로
신뢰할 수 있는 SW개발문화 확립!



“SW 분리발주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수한 품질의 SW 산출물 개발,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우수한 품질의 SW 개발문화 확립,
공정한 SW기술 경쟁, 매출증가,
신뢰할 수 있는 시장환경 조성

관련법률

발주기관

수행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국가계약법 제84조, 지방계약법 제87조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SW강국으로의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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